
교직원 복무규칙 개정 신구대비표

현 행 개 정 개정사유

제21조(특별휴가) ① 교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

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휴가를 받을 수 있다.(개정 2011.10.12.) (개정 

2020.02.21.) (개정 2022.04.06.)

    1. 결  혼

      1) 본   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일

      2) 자    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일

      3) 형제자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일

    2. 회  갑

      1) 본인 및 배우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일

      2)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                 1일

    3. 출  산

      1) 배우자(처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일   

    4. 사  망 (개정 2012.10.24.)(개정 2014.11.26.) 

      1)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        7일

      2)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                   5일

      3) <삭제 2014.11.26.>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4)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                   3일

      5)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  3일

 ② 특별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

수를 가산할 수 있다.

 ③ 여직원은 연간 6일 이내에서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보건휴가를 받을 수 

있다.

제21조(특별휴가) ① 교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

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휴가를 받을 수 있다.(개정 2011.10.12.) (개정 

2012.10.24.) (개정 2014.11.26.) (개정 2020.02.21.) (개정 2022.04.06.) (개정 

2025.04.03.)

    1.~2. (현행과 같음)

   3. 출  산

      1) 배우자(처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일   

   4. 사  망 

      1)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        7일

      2)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                   5일

      3) <삭제 2014.11.26.>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4)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                   3일

      5)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  3일

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 

-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

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

률」제18조의2 개정에 

따라 상위규정 준용

- 호에 기재된 개정 이력을 

항으로 이동

<신  설>
부   칙 <기획팀-260호 : 2025.04.03.>

이 규칙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- 상위 법 시행일에 따라 시

행일 지정


